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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

 

 

서문 

 

 

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(이하 “한국”이라 한다)과 

 

다음의 다른 쪽 당사국(이하 “중미 공화국들”이라 한다)은 

 

코스타리카 공화국, 

 

엘살바도르 공화국, 

 

온두라스 공화국, 

 

니카라과 공화국, 그리고 

 

파나마 공화국 

 

당사국들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, 

 

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

을 창출하고,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, 세계시장에서의 

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각국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

의 차이를 인정하고, 

 

당사국들의 영역 간에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, 당사국들의 영역

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,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,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

하고,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,  

 

당사국들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, 당사

국들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며 투자를 촉진할 것을 추구

하고,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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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

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,  

 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

적 및 양자적 협력 기제하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, 그리고 

 

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,  

 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 

 


